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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경관

가.� 사업계획 변경 내용

▪ 사업계획 변경 내용

환경영향
평가시

▪ 토지이용계획(총 면적 : 417,654㎡)
 - 주거시설용지 195,552㎡, 상업시설용지 13,769㎡, 공공시설용지 206,472㎡, 지원시

설용지 1,861㎡
▪ 저감방안
 - 자연과 문화가 깃든 소제지구를 만들기 위해 경관구조를 권역별, 축별, 거점별로 계

획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고 관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금회
변경

▪ 토지이용계획(총 면적 : 417,654㎡)
▪ 본 사업지구 금회 토지이용계획 및 공동주택 층수 등의 변경에 따른 경관적 변화가 

예상됨.
 - 주거시설용지 185,452㎡, 상업시설용지 12,068㎡, 공공시설용지 218,273㎡, 지원시

설용지 1,861㎡
 - 공동주택 층수 변경
  · A3 25층, A5 10~15층 → A3+A5합병, 15~25층 조정
  · A4 20층, A6 15층 → A4+A6합병, 25층 조정
▪ 저감방안
 - 자연과 문화가 깃든 소제지구를 만들기 위해 경관구조를 권역별 기본구상, 경관축 

기본구상, 경관거점 기본구상을 계획하여 경관 요소별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경
관을 향상시키고 관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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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황

1)� 사업지구 주변 경관현황

가)� 자연경관 현황

<그림 4.3.3� -� 1>� 자연경관 현황

나)� 인문·사회경관 현황

<그림 4.3.3� -� 2>� 인문·사회경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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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망점 선정

<그림 4.3.3� -� 3>� 조망점 선정

3)� 예비조망점 가시여부 분석

<그림 4.3.3� -� 4>� 예비조망점 가시여부 분석



4.3.3 경관

145

<그림 4.3.3� -� 4>� 계속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

146

-

<그림 4.3.3� -� 4>� 계속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1) 예측항목
▪ 금회 사업계획 변경
▪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스카이라인 분석
▪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경관시뮬레이션)

2) 예측범위 ▪ 사업지구 주변 현장조사 범위에 준하여 선정
3) 예측방법 ▪ 경관시뮬레이션(3D기법, 합성사진)

4)� 예측결과

가)� 금회 사업계획 변경

▪ 본 사업지구 금회 토지이용계획 및 공동주택 층수 등의 변경에 따른 경관적 변화가 예상됨.
(1)� 주요 변경내용(환경영향평가시 → 금회변경 시)

▪ 2018년 제8회 및 2023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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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 1>� 주요 변경내용(환경영향평가시 → 금회)

구 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유 세부변경내용 비 고

①
학교진입도로, 

가속차로, 
버스베이 반영

▪2023년 교통영
향평가 변경심
의 의견 반영

▪학교 진입도로 반영
 - 폭원(B) : 10m → 14m
 - 회전교차로 반영
▪공동주택 2블럭 가속차로 및 버스베이 반영
▪공동주택 3,4블럭 버스베이 위치변경
▪단독주택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보행자도로 축소

교통영향
평가의견 

반영

② 종교시설 
용지 변경

▪수변 공원선형 
일부 변경에 따
른 종교시설 면
적 변경

▪종교시설 면적 변경
 - 1,851㎡ → 1,861㎡, 증) 10㎡

선형 및 
면적 변경

③
가로망, 

버스베이 등 
반영

▪2018년 제8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및 보
완내용 반영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의견에 따른 토지이용계
획 일부 변경

 - 가로망·버스베이·보행자도로·주차장 변경
 - 가로망 변경에 따른 상업시설용지, 공공청사, 커

뮤니티, 노인복지시설 변경
 - 가로망 일부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면적 변경
 - 블록형 단독주택 진입도로 반영
▪상업지역 내 주차장 면적 변경
  - 775㎡ → 3,069㎡  증)2,294㎡

교통영향
평가의견 

반영

④ 공동주택
변경

▪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보행자도로 삭제에 따른 공동주택 면적 및 평형변경
 - A1(60㎡~85㎡, 85㎡초과), A2(60㎡~85㎡) 변경없음
 - A3(60㎡~85㎡)+A5(60㎡이하) = A3(60㎡~85

㎡, 85㎡초과)
 - A4(60㎡~85㎡)+A6(60㎡이하) = A4(60㎡~85㎡)

면적 변경

⑤ 점포 근생시설 
면적 변경

▪소제지구 택지
개발사업 주민
요구사항 반영

▪점포·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 점포(단독)주택 변경 : 194㎡ ~ 294㎡ → 264.4㎡
 - 근린생활시설 변경 : 260㎡ ~ 425㎡ → 297.6㎡, 396.7㎡

선형 및 
면적 변경

⑥ 공동주택 층수 
변경

▪세대수 보전, 사
업성 향상, 주변 
건축물 현황 등
을 고려한 층수 
일부 상향조정

▪공동주택 층수 변경
 - A3 25층, A5 10~15층 → A3+A5 합병, 15~25층 조정
 - A4 20층, A6 15층 → A4+A6 합병, 25층 조정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

148

<그림 4.3.3� -� 5>�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요 변경사항(금회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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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회 실시계획(변경)� 세부사항

① 학교진입도로,� 가속차로,� 버스베이 반영

① 학교진입도로, 가속차로, 버스베이 반영 변경사유
㉮ 학교 진입도로 반영
 - 폭원(B) : 10m → 14m,  회전교차로 반영
㉯ 공동주택 2블럭 가속차로 및 버스베이 반영
㉰ 공동주택 3,4블럭 버스베이 위치변경
㉱ 단독주택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보행자도로 축소

▪선형 및 면적 변경
 - 2023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의견 반영

평가시

금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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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교시설 용지 변경

② 종교시설 용지 변경 변경사유
㉮ 종교시설 용지 변경
 - 1,851㎡ → 1,861㎡, 증) 10㎡

▪선형 및 면적 변경
 - 공원선형변경에 따른 종교시설 

용지 변경

평가시

금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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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로망,� 버스베이 등 반영

③ 가로망, 버스베이 등 반영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의견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 가로망·버스베이·보행자도로·주차장 변경
 - 가로망 변경에 따른 상업시설용지 변경 
 - 블록형 단독주택 진입도로 반영
   공공청사(908㎡ → 897㎡, 감)11㎡), 
   커뮤니티시설(870㎡ → 889㎡, 증)19㎡), 
   노인복지지시설(974㎡ → 877㎡, 감)97㎡)
㉯ 상업지역 내 주차장 면적 변경
 - 당초 775㎡ → 변경 3,069㎡  증)2,294㎡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반영
 - 2018년 제8회 교통영향평가 심

의의견 및 보완내용 반영
▪주차장 부족문제 
 -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첵 

수립

평가시

금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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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변경

④ 공동주택 변경 변경사유
▪보행자도로 삭제에 따른 공동주택 면적 및 평형변경
 - A1(60㎡~85㎡, 85㎡초과), A2(60㎡~85㎡) 변경없음
 - A3(60㎡~85㎡)+A5(60㎡이하) = A3(60㎡~85㎡, 85㎡초과)
 - A4(60㎡~85㎡)+A6(60㎡이하) = A4(60㎡~85㎡)

▪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평가시

금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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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점포주택·근생시설 면적 변경

⑤ 점포주택·근생시설 면적 변경 변경사유
▪주민요구에 따른 점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 점포주택 변경 : 194㎡ ~ 294㎡ → 264.4㎡
 - 근린생활시설 변경 : 260㎡ ~ 425㎡ → 297.6㎡, 396.7㎡

▪선형 및 면적 변경
 -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요

구사항 반영

평가시

금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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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주택 층수변경

⑥ 공동주택 층수변경 변경사유
▪공동주택 층수 변경
 - A3 25층, A5 10~15층 → A3+A5합병, 15~25층 조정
 - A4 20층, A6 15층 → A4+A6합병, 25층 조정

▪세대수 보전, 사업성 향상, 주변 건
축물 현황 등을 고려한 층수 일부 
상향조정

평가시

금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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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 변경

<그림 4.3.3� �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①환경영향평가시 ②승인시 ③금회변경 ④금회실시계획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417,654 100.0 417,654 100.0 417,654 100.0 417,654 100.0
주거시설용지 195,552 46.8 193,901 46.4 185,452 44.5 185,452 44.5

　 공동주택 140,627 33.7 138,976 33.3 139,264 33.4 139,264 33.4
단독
주택

필지형 39,307 9.4 39,307 9.4 32,113 7.7 32,113 7.7
블록형 8,329 2.0 8,329 2.0 6,239 1.5 6,239 1.5

근린생활시설 7,289 1.7 7,289 1.7 7,836 1.9 7,836 1.9
상업시설용지 13,769 3.3 13,769 3.3 12,068 2.9 12,068 2.9
공공시설용지 206,472 49.4 208,133 49.8 218273 52.1 218273 52.1

　 도로 90,897 21.8 92,395 22.1 99,473 23.8 99,473 23.8
보행자도로 6,470 1.5 6,470 1.5 5,581 1.3 5,581 1.3

광장 3,471 0.8 3,471 0.8 3,662 0.9 3,662 0.9
공원 46,757 11.2 48,238 11.5 49,410 11.8 49,410 11.8
녹지 21,799 5.2 21,951 5.3 21,982 5.2 21,982 5.2
하천 9,466 2.3 9,466 2.3 9,466 2.3 9,466 2.3

유원지 670 0.2 670 0.2 (654) (0.2) (654) (0.2)
학교 16,256 3.9 16,256 3.9 16,256 4.7 16,256 4.7

주차장 6,464 1.5 6,464 1.5 9,780 2.3 9,780 2.3
　 공공청사 908 0.2 908 0.2 897 0.2 897 0.2
　 커뮤니티시설 870 0.2 870 0.2 889 0.2 889 0.2
　 노인복지시설 974 0.2 974 0.2 877 0.2 877 0.2

배수지 1,470 0.4 - - - - - -
지원시설용지 1,861 0.4 1,851 0.5 1,861 0.4 1,861 0.4

　 종교시설 1,861 0.4 1,851 0.5 1,861 0.4 1,861 0.4
주) 금회 실시계획 시행면적은 국가산업단지 구역계와 개발계획 구역계 불일치에 따른 공원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오

류 발생으로 금회 실시계획에서 제외하여 추진하고, 추후 구역계 변경 후 잔여구간 개발(실시)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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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 6>� 토지이용계획도(환경영향평가시)



4.3.3 경관

157

<그림 4.3.3� -� 7>� 토지이용계획도(승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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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 8>� 토지이용계획도(금회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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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스카이라인 분석

(1)� A-A’

▪ 전체적인 스카리인라인, 산림경관 조망성은 당초(안)대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B-B’

▪ 전체적인 스카리인라인, 산림경관 조망성은 당초(안)대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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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

<그림 4.3.3� � 6>�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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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 7>�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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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 8>�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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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 9>�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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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 10>�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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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 11>�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점별 경관변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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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보전방안

1)� 경관이미지 설정

2)� 경관 구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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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 구조별 계획

가)� 경관권역

나)� 경과축_가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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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과축_자연축

라)� 경관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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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관거점 상세계획

4)�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가)� 건축물 경관

(1)� 기본방향

▪ 자연경과으로의 우수한 조망을 보전하고, 지역의 최대한 활용한 이미지 연출
▪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경관 형성

은 지양하고, 대상지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경관 형성
▪ 건축물 내·외부 환경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건축물 경관 형성
(2)� 배치 및 높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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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카이라인 연출

▪ 우수한 자연경관 및 주변 주거지역 등을 적극 고려한 높이 계획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스
카이라인 확보

(4)� 유형별 가이드라인

▪ 공동주택
 - 자연경관으로의 조망확보, 미기후적으로 쾌적한 경관 형성, 시각적으로 열린 경관 형성 등

이 가능한 개방적인 배치계획 수립
 -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질수 있도록 계획하되, 획일화된 이미지 형성 지양
 - 개방감 조성을 위한 필로티 권장
 - 성벽을 모티브로 한 저층부의 석재 적용
 - 2~3가지 재질 및 색채의 혼합을 통해 단조로운 경관 형성을 지양
 - 쾌적한 외부활도이 가능하도록 녹색 경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
 - 건축물 경계부에는 초화류, 관목류 등의 식재를 유도하여 인공성 저감
▪ 단독 및 점포주택
 - 각 건축물의 프라이버시 및 일조권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를 통해 주거환경의 쾌적성 향상 유도
 -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 산림능선과 조화를 이루를 경사형 지붕 적용
 - 자연친화적인 목재, 석재 등을 부분적으로 조입하며, 과도한 색채 적용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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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및 투시형 소재 적용, 저층부 층고 통일 등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
 - 다수를 위한 공유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옥외활동 증진 유도
 - 건축물 경계부에는 초화류, 관목류 등의 식재를 유도하여 인공성 저감

공동주택 단독 및 점포주택

▪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돌출되는 건축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해 정리되고 쾌적한 가로 형성)
 - 주요 가로선상에서 조망시 연속적인 건축물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적으로 연속성 및 간조성을 가질수 있도록 부분적인 재질(성벽을 모티브로 한 석재 

적용 등) 및 색재의 다양성 부여(개별적인 강조성은 지양)
 - 공공공지 개념의 공간을 풍부하게 확보하여 이용성 향상 유도
 - 건축물 경계부에는 초화류, 관목류 등의 식재를 유도하여 인공성 저감
▪ 기타시설(학교, 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 노인
 - 일조권 등을 고려한 배치 계획을 통해 쾌적한 건축물로 형성
 -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심플한 이미지로 형성될 수 있는 형태 및 

외관 계획 수립
 - 타 건축물과의 재질 및 색채의 차별성 부여를 통해 인지성을 가질수 있도록 계획(성벽을 

모티브로 한 석재 적용)
 - 교류, 휴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
 - 건축물 경계부에는 초화류, 관목류 등의 식재를 유도하여 인공성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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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나)� 색채 경관

(1)� 기본방향

▪ 색채 경관은 상위계획인 전라남도 경관계획 중 색채경관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경관 요소에 한해서는 인성적이고, 특색있는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색채경관 형성
▪ 가로의 연속적인 측면, 건축물의 위압적이고 삭막한 이미지 최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한 색채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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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가이드라인

(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나)� 상업,�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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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로 경관

(1)� 기본방향

▪ 인공적인 경관의 대상지에 녹음을 관입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 가로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 연출

▪ 공간에 맞는 가로 경관 요소(건축물, 가로수, 시설물 등)간의 상호보완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합으로 특색있고, 쾌적한 경관 형성

▪ 주행 및 보행 시 연속적인 가로의 시퀀스 경관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가로경관 형성

(2)� 폭원계획

(3)� 유형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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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안 특화거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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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픈스페이스 경관

(1)� 기본방향

▪ 대상지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적인 공간을 대중에 제공하
여 주변 자연경관과의 균형을 맞추는 오픈스페이스 경관 형성

▪ 공간에 맞는 가로 경관 요소(건축물, 가로수, 시설물 등)간의 상호보완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합으로 특색있고, 쾌적한 경관 형성

▪ 기존 자연지형 및 식생을 이용, 보전하여 자연성 및 생태성이 우수한 공간으로 계획
(2)� 입지계획

(3)� 유형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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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시설물 경관

(1)� 기본방향

▪ 보행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
▪ 동일한 공간 또는 연속되는 보행가로 내 도시시설물은 통일되게 적용하여 일체감 부여
▪ 경관의 연속성 및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디자인
(2)� 도시구조물 가이드라인 -� 옹벽

(3)�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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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옥외광고물 경관

(1)� 기본방향

▪ 건축물 및 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질서정연한 품위기 느껴지며, 대상지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지닌 가로경관 조성

▪ 무분별한 형태 및 크기, 색채의 도입을 지양하고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 하면 최적화된 크
기 및 설치 위치 등의 기준 제시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부여를 위해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건축물 및 업소의 개성이 돋
보이는 디자인 도입으로 가로환경의 질을 향상

(2)�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사)� 야간 경관

(1)� 기본방향

▪ 주변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야간 경관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 빛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도를 계획
▪ 상징적 건축물에는 독창적인 야경 연출 수법 도입
(2)� 관련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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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경관 기본구상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
며,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

▪ 균형과 질서 있는 야간경관형성을 위해 지역의 자연, 주변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만의 
일체감 있는 야간경관 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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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분석


